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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효렴 중 개정

1. 개정 취지

국제규격（哎） 수준으로 개면한 강제적용 안전기준을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 제2조제1항 [별표 1]헤 추 

가하여 국제규격 체제 전환에 따른 전기용품의 기술개발 및 무역족진을 도모하고자 한 것임

2. 주요 개정 내용

o 강제적용 안전기준 추가 [ 별표 1 ] ： 6개 기준

-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기기기용커플러, 제步3부F如급 초과믜 보호둠급을 갖는 기기용커플러 

（K 6弟gT）

- 램프부속품, 방전둠용안정기（형괌램프 제외）의 성능 요구사항（K 莎）

- 램프제어장치, 제2T부시동장치（글로우스타터 제외에 대한 개별요구사항魅 61物-2T）

- 램프제어장치, 제부형괌램프용안점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（K 61347-2-8）

- 램프제어장치, 제A10부:고주파 냉음극방전관（네온관）용 전자식인버터 및 컨버터헤 대한 개별요구사항 

（K 61347-2-10）

-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믜 안전■ 제2부전기소독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에 대한 개별 요구 

사항（区 ?3000）

3. 자료 입수 방법

O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관한 정보는

① 기술표준원 홈페이지（ht◎吊™，血.纹kr｝를 방문, 공산품안전인중을 클릭하여 전기용품중 안전기준 

을 클릭하여 돟 자료를 흘글 파일로 내려받거나

® 가술표준원 홈페이지如◎山河世德,纹蛇의 곰자사항에서 돟 자료를 헐글 파잎로 내려받기 하칠 수 잆음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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［붙임］

기술표준원 고시 제 3003 - 溟 호

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군운용요령을 다음과 같1 개정 고시한다.

2003, 2 . 18

기술표준원장

전기용품 안전기 준운용요령중개 겅

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 제2조제1항믜 ［별표 1］ 헤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,

기준번호 기준명 제정일자 개정일자 비고 ［참고计격｝

K韻獭加
가정용 및 미와 유사한 욤도의 기기기용커플 

러, 제？"3부:IP双］급 초과의 보호듬금을 갖는 기 

기용커플러

W3.T8 L IK做〕1"蹲绑］

K M923
램프부속품, 방전旨욤안정기!:형팡램프 졔괴:!의 

성능 요구사항
W5.T8 L IK 60923(1995)

K 6T347-2-T
램프졔어장치, 졔 2T 부:시동장치（글로무스타터 

졔외〕뎨 대한 개별요구사항 W5.T8 L IK 61347^10000)

K 61347^8
램프제어장치, 제27보:형팡램프용안정기여 대 

한 개田됴구사항
W5.T8 L IK 61347^8(20®)

K 61347-2-10
램프졔어장치, 졔卄卬부:고추과 넝음극방전관 

（네온관：!욤 전자식민버터 및 컨버터어 대한 개 

별요구사항

獭泌T8 L IE 61347^10(2000)

K TOJ0
가정용 및 이와 "8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, 제? 

부:전기소독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어 대 

한 개별 요구사항

W5.T8 L L

부 칙

① （시행일）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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